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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

질병 중복코드 목록 재정비 안내

  ○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

지표를 개발하고 동 지표를 활용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  ○ 이 중 ’중복코드 기재율‘ 지표와 관련하여 ’18년 12월 중복사용 불가한 전체

목록에 대해 재정비를 한 바 있으나, 재정비 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일부 

예외적으로 중복사용 가능한 쌍에 대한 목록 제외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

293개 목록을 중복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 하였으며, ‘19년 8월 1일 진료분 

부터는 총 47,294개 목록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- 아   래 -

1. 중복코드 목록 추가 재정비

1) 재정비 사항

   □ 중복 제외대상 목록 (총 293개)

○ ‘기타’ 또는 ‘기타 및 상세불명’ 코드가 포함된 조합인 경우 (10개)

○ 인체 해부학적으로 양쪽 질환인 경우 (1개)

○ 질환의 발생부위 또는 발병원인이 다른 경우 (1개)

○ ‘상세불명’ 관련 조합인 경우 (281개)

2) 전체 목록 (총 47,294개)

○ 기존 중복코드 목록(총 47,587개)에서 293개 삭제 후 전체 목록(총 47,294개) 도출

* [질병 중복코드 재정비 세부 목록] 엑셀파일: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확인가능

3. 중복코드 모니터링 기준

중복코드 기재율 지표

개념 한 명세서 안에 두 개의 상병 코드를 동시 기재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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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최종 목록 구축 및 안내

○ 중복코드 목록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홈페이지 게시

- (파일 업로드 위치)

· 요양기관업무포털(biz.hira.or.kr) →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→ 기타 → 청구관련기준

(마스터파일) → 검색창에 ‘중복’ 검색

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제도·정책 → 보험인정기준 →

자료실→ 검색창에 ‘중복’ 검색

- 적용 대상: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 (입원·외래)

- 적용개시일: 2019.8.1. (진료년월일 기준)

산식

중복코드 기재율(%) =

총청구건수′A′코드또는′B′코드
중복코딩발생건수′A′코드와′B′코드

* 100


